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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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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

❍

  조례의 개정 취지 

❍

❍

인용일 기관 권 고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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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요 개정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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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일 기관 권 고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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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정 내용 검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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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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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청년기본법 제 조 정의 3 ( )「 」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.
청년 이란 세 이상 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. “ ” 19 34 .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, 
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2) 2)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3 ( ) 「 」 
과 같다.
청년 이란 세 이상 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1. “ ” 19 39 .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, 

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3) 발의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 2025.1.13. ( ) : , 

청년정책의 수요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, 
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어 청년의 연령 상한을 세까지 년부터 매년 세씩 39 2025 1
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, 
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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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관계 법령[ 1] 

고등교육법「 」 
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[ 2024. 10. 22.] [ 20466 , 2024. 10. 22., ]

제 조 학교의 종류2 ( 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
둔다.

대학1. 
산업대학2. 
교육대학3. 
전문대학4. 
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이하 원격대학 이5. ( “ ”
라 한다)
기술대학6. 
각종학교7. 

청년기본법「 」
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[ 2023. 9. 22.] [ 19253 , 2023. 3. 21., ]

제 조 정의3 ( 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.
청년 이란 세 이상 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1. “ ” 19 34 . , 

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
를 수 있다.


